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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

총 계 (단위: 천원)
국 비(30%) 시 비(35%) 구 비(35%)

791,957 235,445 278,256 278,256

   추진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사업기간: 2015. 1. 1. ~ 12. 31.
   운영기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사업내용: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돌봄, 종일제 돌봄) 제공 
   사업예산: 791,957천원

2015. 1.

강  남  구
(보 육 지 원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제20조(비용의 지원 등)

※ 해당 조항을 발췌하여 보고서 말미(맨 뒷장) 첨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추진경위 :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근거 : “2015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가내시 통보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20840(2014.10.21.)]”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 혜 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대상 : 강남구 생후3개월~만12세 이하 서비스 희망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 문 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소속 돌보미 (A) 활동 돌보미 활동률(%)
(C=B/A)계 (B) 시간제 종일제

129 117 91 26 90.7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계획

 　맞벌이 증가 및 핵가족화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아동 돌봄
 공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맞춤형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

Ⅰ 추진근거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국가 등의 지원)

Ⅱ 추진방향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체계 수립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돌보미 파견 및 연계로 양육 사각지대 해소

센터 통합서비스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지역 내 안전망 구축

가족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가족건강성 증진

Ⅲ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5. 1. 1. ~ 2015. 12. 31.

 운영기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운영인력

❍ 건강가정지원센터 : 전담인력 4명

❍ 아이돌보미 



 사업내용 

구분 시간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

0세(3개월)~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양육공백 발생
가정 우선지원)

 생후 3개월~24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가정 우선지원)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 파견 (아동 양육 중심의
 양육 돌봄 서비스, 취학아동 학습 지원 등) 

아이돌보미 파견(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정부지원 시간

   연 480시간 한도 지원 원칙 
※ 서비스 지원유형 가․나형은 연 720시간까지
 지원   

    월 120~200시간 이내 지원   
최소 이용시간 (월 120시간) 미만  이용 시
종일제 지원불가, 시간제로 신청 후
이용가능 
※ 서비스 지원유형 가․나형은 월 240시간까지 지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2 자료 참조

Ⅳ

Ⅰ

현황 및 문제점  

2014년 추진실적 

　❍ 총 실적: 이용가정 2,602세대,  31,260건
　　  - 월별내역 (*세부 유형별, 소득별 세부실적 별첨 1 참조)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이용가정 175 224 274 220 212 218 220 207 223 227 203 199 2,602

건수 2,062 2,378 2,675 2,879 2,578 2,689 2,954 2,403 2,582 2,824 2,634 2,602 31,260

아이돌보미 및 대기가정 현황

❍ 아이돌보미 현황                                                        (2014. 12월말 현재) 

    
소속 돌보미 (A) 활동 돌보미 활동률(%)

(C=B/A)계 (B) 시간제 종일제
129 117 91 26 90.7

                    



2015년 
달성 목표

∘ 가정 내 육아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 충족 및 
양육 부담을 경감하여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추진사항 2014년 실적 2015년 달성목표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아이돌보미 모집 18명 30명  8명 8명  7명 7명
아이돌보미 활동률 90.7% 97% 93% 94% 96% 97%

연계가정 수 2,602가정 3,120가정 780가정 780가정 780가정 780가정 

❍ 대기가정 현황                                                        (2014. 12월말 현재) 

    

총 신청가정
(C=A+B)

연계가정 대기가정 
계 (A) 시간제 종일제 계 (B) 시간제 종일제

699 489 463 26 210 173 37
                   

문 제 점

　❍ 아이돌보미 활동률이 90.7%로 저조
　❍ 아이돌보미 인력부족으로 전체 신청가정의 30%인 340가정이 대기 중 
　❍ 아이돌보미의 지역적 편중이 심함 (세곡, 압구정 지역 돌보미 부족)

Ⅴ

Ⅳ

Ⅰ

2015 달성목표 및 개선방안  

2015년 달성 목표     

개선방안 

   ❍ 아이돌보미 적극 모집
     - 강남구청 뉴스,　지역신문,　일간지 등 홍보, 홈페이지 게시 등
     - 특히 세곡, 압구정 지역 거주자 우선모집
   ❍ 양성교육 배정 증원요청
     - 서울시 교육기관의 양성교육 배정인원 증원 수시 요청
       ⇒ 현재 매회 1~2명 배정을 매회 3~4명 배정 요청



   ❍ 아이돌보미 활동률 제고
     - 활동률 제고를 위하여 활동 적극 독려
     - 장기간 미활동자 등 자격취소 등 관련 센터 내부규정 제정(2015.2.15.완

료)하여 3월부터 적용 시행 
  ≪ 활동부진 돌보미 정리 내용 ≫
  ▶ 아이돌보미가 3회 이상 활동 거부 시 : 1개월 활동중지
  ▶ 아이돌보미가 센터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아이돌보미 활동을 재개하지 않는 경우 : 자격 취소 

Ⅵ

Ⅰ

세부 추진계획  

아이돌보미 선발 및 모집 홍보     

❍ 선발 절차 
희망자

 -서류제출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선발
 - 서류심사 및 면접 

 - 결격사유 확인

 (건강가정 지원센터)

아이돌보미 교육 수료
 - 양성교육: 총80시간 이수 

 - 현장실습: 총10시간 이수 

       (양성교육기관) 

아이돌보미 활동
 - 시간제 아이돌봄

 - 종일제 아이돌봄

 (건강가정 지원센터)

  ❍ 홍보내용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과정 이수자 전문 아이돌보미로 활동
    -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계속 근무자 퇴직금 지급
  ❍ 홍보방법 
    - 강남구청 뉴스 등 보도자료 제출, 동 반상회 등 각종 회의 시 홍보   
 
    - 강남구청, 강남건강가정지원센터, 동 주민센터,강남구보육정보센터 등 　
　　　　　　　　관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현수막 게첨 등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교육대상: 아이돌보미 활동희망자 (서비스 제공기관 면접 통과자)
    ※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매회 자치구당 1~2명의 교육인원을 배정      
  ❍ 교육시간: 총 80시간
  ❍ 교육기관: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서초여성능력개발센터  



프로그램 사업내용 및 운영현황 시행시기 시행횟수 수행인력

이

용

가

정

이용가정

면담 및 

연계 진행

ㆍ이용가정 수시신청 및 면담 진행(상시서비스) 

ㆍ면담 진행이 완료된 가정을 대상으로 돌보미 연계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하되 우선순위 명확화      

  (내부규정 반영)

 - 정기서비스는 가,나형 취약가정, 맞벌이,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장애가정 우선 

연간 수시

전담관리자

1명

전담인력

3명

모니터링

ㆍ당월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신규이용자를 대상

  으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시행

ㆍ모니터링 결과 개선 및 사업반영으로 이용자 욕구반영

매월 신규 

및 돌보미 

교체가정, 

분기별 

전체이용자

월 1회

서울시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수행 후

결과통보

만족도

조사

ㆍ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시행(하반기)

 -결과를 사업에 반영 및 구청, 중앙센터, 여성가족

  부에 서면보고

ㆍ조사결과를 통한 사업계획 수립(사업에 반영)

하반기 연 1회

(재)한국

건강가정

진흥원에서 

수행 후 

결과통보

이용자 

가정을 위한

특화사업

ㆍ이용자 실무자 상호작용 형성을 위한 가족체험

  및 간담회 실시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가정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이돌보미의 고충을 이해하고,

  센터사업의 이해를 도모. 또한 이용자들의 고충

  및 상황을 파악 할 수 있는 기회마련 

ㆍ위기가족 발굴 및 센터 프로그램 연계

연간 연 3회

전담관리자

1명

전담인력

3명

돌

보

미

돌보미

관리강화

ㆍ신규아이돌보미 O.T 강화

 -1차 : 접수, 문의 시 아이돌보미 활동에 대해 정   

  확히 안내(유선, 내방)        

 -2차 : 면접 전 사업설명 실시 

 -3차 : 양성교육 이수 후 실습(10시간)진행 및   

  오 및 오리엔테이션 (센터소개 및 운영 체계 안내)  

ㆍ관리강화 및 지원

 -전화 및  면담 수시 진행 :모든 돌보미 대상으  로 

실시. 돌보미의 현황(활동가능 시간 등) 및 욕구 또한 

돌보미의 고충사항 파악. 원활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매번 활동 후 인터넷을 통해 활동 일지제출 및 

  센터 내 점검(일지 제출이 늦을 경우 패널티 적용)  

 -연말 돌보미 간담회 및 송년회 실시(이용가족

  연합 활동)

ㆍ모니터링 : 문제 및 활동 시 어려움을 호소하는

  돌보미 대상 모니터링 시행(만족도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기록표활용)   

ㆍ만족도 조사: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연1회 시행  

  하여 서비스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사업에 반영 및 구청, 중앙센터,여성가족부 서면보고

연간

실습

10시간

1일 2시간

월 2회,

모니터링

월 1회

만족도

연 1회

전담관리자

1명

전담인력

3명

프로그램별 사업내용 등



가

족

돌

봄

팀

체계적이며

효율적 사업 

운영으로 효과

적서비스 제공  

ㆍ아이돌보미 사업 내부규정 작업   

ㆍ내부규정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시

  구청과 합의, 관련 내용 공문화 

ㆍ이용가정 우선순위 선정(내부규정 반영)

ㆍ연계상황의 정확성 확보

 -이용자의 인터넷 신청을 의무화 하여 특별한 사유가    

  아 닌 이상 신청이 누락된 경우 패널티적용   

ㆍ센터 관련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관련 안내 및      

  공지를 정확히 전달 하고자 문자 연락을 하며, 홈  

  페이지를 적극 활용

연간 수시 

전담관리자

1명

전담인력

3명

구분
 (단위: 천원)

국 비(30%) 시 비(35%) 구 비(35%)

보조금

계 791,957 237,587 277,185 277,185

사업비 643,874 193,162 225,356 225,356

운영비 148,083 44,425 51,829 51,829

 아이돌보미 지도 점검

  ❍ 점검기간: 2015년 하반기 중 
  ❍ 점검방법: 자체점검 [(별첨 3)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점검자: 출산장려팀장 외 담당자
     - 점검분야: 분야별로 나누어 확인(예산, 회계, 지원대상, 선발 등)
  ❍ 중점 점검내용
     - 보조금 집행관련 (편성기준 준수, 집행단가, 회계관리 등)
     - 사업지침 준수 여부(돌보미, 서비스 연계 등 )
     - 서비스제공 가구선정의 적절성 및 확보여부
     -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사항

Ⅶ 소요예산

 총 소요예산: 791,957천원

 예산과목: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지원방법: 청구에 의해 월별 지원 및 분기별 정산



Ⅷ 기대효과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부담 경감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가정 내 건강성 향상
 아이돌보미 개인별 역량강화 및 활동 지속성 향상으로 질 높은 서비스 유지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여 저출산 문제 극복

Ⅸ

Ⅸ

행정사항

 아이돌보미 이용에 따른 제반 준수사항 관리 감독 강화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기관 신청서(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아이돌보미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사고보고서 (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아이돌보미 모니터링 결과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아이돌보미 이용자 만족도 설문지 제출 (건강가정지원센터→보육지원과)
  ❍ 아이돌보미 연계상황부, 활동일지 작성(건강가정지원센터) 
[별첨 1] 2014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별첨 2] 돌봄 서비스 세부사항 – 순위, 기준표, 절차 등
[별첨 3]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별첨 4] 아이돌봄 지원사업 위탁약정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이용가정 175 224 274 220 212 218 220 207 223 227 203 199 2,602

건수 2,062 2,378 2,675 2,879 2,578 2,689 2,954 2,403 2,582 2,824 2,634 2,602 31,260

시간

제

가정 153 196 253 200 186 191 193 180 197 202 178 175 2,304

건수 1,674 1,901 2,265 2,462 2,085 2,183 2,396 1,931 2,109 2,325 2,146 2,106 25,583

소득

유형

별 

연계

건수

가 567 543 707 845 724 747 766 682 712 761 746 713 8,513

나 134 199 133 150 150 125 147 83 113 134 135 105 1,608

다 173 148 124 151 140 143 153 83 102 128 109 112 1,566

라 800 1,011 1,301 1,316 1,071 1,168 1,330 1,083 1,182 1,302 1,156 1,176 13,896

합계 1,674 1,901 2,265 2,462 2,085 2,183 2,396 1,931 2,109 2,325 2,146 2,106 25,583

가구

유형

별 

연계

건수

가 38 46 58 52 48 51 53 50 50 47 47 49 589

나 13 17 18 13 11 13 15 11 14 14 12 11 162

다 15 12 18 12 12 12 10 8 7 11 8 8 133

라 87 121 159 123 115 115 115 111 126 130 111 107 1,420

합계 153 196 253 200 186 191 193 180 197 202 178 175 2,304

종일

제

가정 22 28 21 20 26 27 27 27 26 25 25 24 298

건수 388 477 410 417 493 506 558 472 473 499 488 496 5,677

소득

유형

별 

연계

건수

가 101 112 67 87 123 124 137 118 126 128 98 105 1326

나 20 20 0 0 0 0 0 0 1 17 38 43 139

다 40 55 86 85 97 110 105 74 72 78 93 81 976

라 227 290 257 245 273 272 316 280 274 276 259 267 3236

합계 388 477 410 417 493 506 558 472 473 499 488 496 5,677

가구

유형

별 

연계

건수

가 6 7 3 4 6 6 6 6 6 6 5 5 66

나 1 1 0 0 0 0 0 0 1 0 1 1 5

다 2 3 4 4 5 6 5 5 4 4 5 4 51

라 13 17 14 12 15 15 16 16 15 15 14 14 176

합계 22 28 21 20 26 27 27 27 26 25 25 24 298

【별첨 1】

                2014년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실적



【별첨 2】(돌봄 서비스 세부사항 – 순위, 기준표, 절차)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기준 및 우선순위]  
○1순위 : 취업 한부모· 맞벌이 저소득 가정
○2순위 : 취업 한부모· 맞벌이 일반 가정
○3순위 : 장애부모 가정 
○4순위 :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이상 양육(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5순위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6순위 : 전업주부 저소득 가정
○7순위 : 전업주부 일반 가정        

  

 [기본원칙 : 사촌이내 친인척간 연계 불가] 
 [서비스 지원 기준표] - (기본가격 : 시간당 6,000원)

유형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人
기준)

시간제(천원/시간) 종일제(만원/월 120만원) ※월 200시간 이용기준

정부지원 본인부담
0세(12개월 이하) 1세(13~24개월 이하)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 50% 이하 4,500원 1,500원 84만원 36만원 78만원 42만원

나 50~70% 이하 2,700월 3,300원 72만원 48만원 66만원 54만원

다 70~100% 이하 1,500원 4,500원 60만원 60만원 54만원 66만원

라 100% 초과 - 6,000원 48만원 72만원 42만원 78만원



 [업무처리 절차]
  ❍ 사업수행 주체: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02-3414-2830) 
　　❍ 아이돌보미 이용절차 
    -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가정양육수당·보육료와 중복지원 배제): 강남구 건강
        가정지원센터에 대기신청 후 서비스 연계 가능한 시점에 거주지 관할 동 주민  
        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희망자
(종일제)

대기자 등록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신청
(관할 동 주민센터)

서비스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 시간제 아이돌보미
         s 정부지원가구(시간제 가,나,다 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 결정 후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서비스 연계 신청
        s 본인전액부담자-정부 미지원(본인부담) 가정 (시간제 “라”형)
          -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후 상담 또는 강남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  방문신청 

희망자
(시간제)

서비스 신청
 - 정부지원 대상자 : 동주민센터.

 - 본인전액부담자(전국평균소득 100%초과)  
   :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신청

신청자상담, 
계약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신청, 이용

(건강가정지원센터)



【별첨 3】
2015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도․점검표

□ 기관명 : 강남구건강가정지원센터

점검대상 점검내용 및 방법 점검결과

지원대상
∘0세(3개월)～12세 아동에게 지원 여부

∘저소득층 (가,나)소득기준에 맞도록 지원여부

예산집행

∘운영비 초과여부(총예산의 16% 기본)

∘아이돌보미 수당지급 단가 적정 여부

∘회계장부 및 통장관리 적정 여부

시간준수
∘기준시간 이상 사용가정 유무

- 기준시간 이상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

아이

돌보미

∘당초 목표인원 교육여부

∘교육이후 탈락인원(비율) 및 사유

∘보육 및 장애아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활용여부

∘신청가정 원활한 연계 여부

- 특히 긴급히 요청하는 경우 미연계 건수(비율) 및 사유

∘선발절차 준수 : 면접위원회 운영 등

행정사항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 관계: 예산 적기배정, 홍보 등

∘현황 및 실적관리(돌보미 분석 및 보고일자 준수 등)

∘설문서 관리

∘각종 문서 관리

- 돌보미 및 회원신청서, 양성교육 신청, 관리대장, 돌보미

및 회원서약서, 신분증 발급, 활동일지, 가정방문 면접지

∘보험가입 및 가입 전 돌보미 파견여부

□ 종합의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종합의견

① 점검자 : 직 성 명 : (서명)

② 점검자 : 직 성 명 : (서명)



【별첨 4】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위탁 약정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정길(이하 “밀알복지재단”이라 한다)은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

어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구”가 “밀알복지재단”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내용) ①“구”는 “밀알복지재단”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아이돌보미 홍보 및 모집

2.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

3. 아이돌보미 활동일지 및 활동사항 점검

4. 서비스 홍보, 이용자 모집 및 선정, 서비스 연계 및 관리

5.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대처 및 아동학대 방지 관련 교육

6.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사고처리 

7. 전담인력(보조인력) 채용 및 복무관리 

8. 사업실적 보고 및 예산 관리 

9. 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0. 기타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탁기간) ①동 사업의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밀알복지재단”은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하면 재위탁 약정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구”는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약

정 기간 및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이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4조(인력운영) ①“밀알복지재단”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관리자 1인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전담관리자는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2급 이상 등 아동    

양육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로 채용하고 전   담

인력은 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과 시간을 정한다.

③전담관리자 및 전담인력은 “밀알복지재단”이 임면하되, “구”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관리 등) ①“구”는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

라 한다.)의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에는 “밀알복지재단”이 부담할 수 있다.

②“밀알복지재단”은 약정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구”는 사업비를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④“밀알복지재단”은 “구”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익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밀알복지재단”은 사업비를 예산회계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⑥“밀알복지재단”은 사업수행 과정에서 기 승인된 사업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⑦“밀알복지재단”은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어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에 한해서 그

비용을 선지출하고 후에 정산할 수 있다.

⑧“밀알복지재단”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지정․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 비치․보존(5년)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2. 현금출납부 및 증빙서류

3. 연계현황등 사업관련 일지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밀알복지재단”은 위탁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밀알복지재단”은 수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밀알복지재단”은 수탁업무 처리과정에서 얻은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구”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④“밀알복지재단”은 사업비를 수탁사업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 권리 양도 또는 재위탁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⑤“밀알복지재단”은 사업운영현황 등 위탁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및 “구”

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①“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밀알복지재단”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밀알복지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 및 책임등) “밀알복지재단”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9조(약정해지) ①“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 약정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알복지재단”은 약정해지로

인한 손해 배상 및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

1. “밀알복지재단”이 약정서상의 약정조건이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구”의 정당한 지시․감독사항을 “밀알복지재단”이 불이행 또는 위반한

경우

3. “밀알복지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구”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구”와 “밀알복지재단”이 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2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약정이 해지된 경우 “밀알복지재단”은 사업비 일체를 정산 후 지체 없이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석) 이 약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약정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구”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약정의 효력 등) ①이 약정은 체결한 날로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약정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사고와 관련하

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구”와 “밀알복지재단”은 이 약정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12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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